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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7회 임시회 개회사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북특별자치도가 서울을 제치고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면서 대이변과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도전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도전경성의 정신으로 일궈낸 값진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험난했던 도전의 길을 동행해 주신 위대한 도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지방도시 연대의 놀라운 힘을 하계올림픽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확인했습니다.
그 힘은 향후 지방의 시대, 도시의 시대를 여는 첫 단추이자 
국가 균형발전의 새 모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도전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올림픽 유치를 
위한 여정은 지금부터입니다.
하계올림픽 유치의 꿈을 실현하도록 도민과 함께 땀방울이 
흘러넘치도록 뛰고 또 뛰겠습니다. 
그 땀방울은 우리의 경쟁상대를 넘어설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뒤흔들어 놓은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로 
분열과 불안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위축되고, 민생은 파탄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으로
국민의 삶을 온전하게 되돌려 놓아야 할 것입니다.



- 4 -

김관영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생경제가 벼랑 끝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IMF와 코로나19 팬데믹보다도 더 힘들다는 탄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은 붕괴 직전입니다.
획기적인 정책으로 민생경제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 회복에 보탬이 된다면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지역 건설업계도 어렵습니다. 건설경기가 수년째 이어지면서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건설사들이 한파 속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정국 불안과 내수 부진 등으로 지역 건설업체의 위기가 더욱 확대될 것 같습니다.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이고 과감한 
지원대책이 필요합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과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공무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정책의 하나로 전북형 주 4일 출근제가 시행됩니다. 
일과 가정의 균형을 실현하기 위한 선도적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제는 민간기업으로의 확대 여부입니다.
민간기업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주 4일 출근제가 확산되어 저출산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기대합니다.

서거석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최근 2025년 경영계획으로 학력신장·책임교육을 
위한 10대 핵심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성공적인 추진으로 전북교육이 도약하기를 기대합니다.
다만 학교 체육 분야가 빠진 점은 매우 아쉬움이 큽니다. 
학교 체육교육의 다양화와 활성화를 위한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지의 위상을 위해서라도 학교 체육정책 방향의 
대전환이 절실합니다.

새 학기를 맞아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현장체험학습 
진행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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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있고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지난해 10개 학교에 
이어 올해 8개 학교의 통폐합이 진행됩니다. 
내년에는 13곳의 학교가 통폐합될 예정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더 많은 학교 통폐합이 불가피합니다.
교육청은 통폐합 과정에서 교육주체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이 이어집니다.
먼저, 준비해 주신 의원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집행부는 도정질문에 성실히 임해 주시고 문제사안의 경우 반드시 
보완 또는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진행상황을 
공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도정질문이 지역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협력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우리는 잠자고 있던 
도전정신을 깨웠습니다. 
도전하면 이룰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연대와 협력의 힘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도전의 가치를 빛내 주는 것은 바로 연대와 협력입니다.
앞으로 어떠한 어려운 위기가 오더라도 연대하고 협력한다면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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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기 위해서는 도민과의 소통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더 긴밀한 소통으로 연대와 협력의 힘을 키우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는 우리의 밝은 미래를 그려 나가는 또 다른 시작입니다.
의회와 행정이 기본과 원칙을 되새기며 도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도민들에게 더 다가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3월 2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문 승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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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집회 및 의사일정

1. 공고 및 집회

○ 집회 공고 : 2025. 3. 17.(월)
○ 집회 일자 : 2025. 3. 24.(월) 14:00
○ 집회 사유

     - 도정 및 교육ㆍ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
     - 결산검사위원 선임
     - 조례안 및 계류의안 등 안건 심의
     - 상임위원회별 활동 등

2. 회기 및 운영(제12대 후반기)  
○ 회    기 : 2025. 3. 24. ~ 4. 3.(11일간,  2025년 : 22일,  총누계 356일)
○ 개의일수 

- 본회의 : 4일(연 누계 : 6, 총 누계 76)
- 상임･특별위원회

구  분 계 의 회 운 영 기 획 행 정 농 업 복 지
환 경

경 제 산 업
건 설

문 화 안 전
소 방 교  육 특  별

제417회 
임시회 9 1 2 2 1 2 1 0

2025
년도 33 2 6 7 6 7 5 0

총 누 계 132 9 26 25 24 25 2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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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사일정
  ○ 본회의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3.24.(월)
14:00

《 제1차 본회의 》

◦ 개 회 식 

 1. 제41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41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4.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국립현대미술관 호남권 분관 전북 설치 촉구 건의안 

 6. 지속가능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교육력 향상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7.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 해결을 위한 농협중앙회 본사 전북특별자치도

   이전 촉구 건의안

 8.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유효기간 연장

   촉구 건의안

 9.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결의안

3. 25.(화)
10:00

《 제2차 본회의 》

 1.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 일괄질문ㆍ일괄답변(5명)

  ①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국주영은 의원 ②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장연국 의원

  ③ 교육위원회 강동화 의원        ④ 기획행정위원회 최 형 열 의원

  ⑤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 만 기 의원

 ∘ 보충질문ㆍ답변

3. 26.(수)
10:00

《 제3차 본회의 》

 1.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일괄질문ㆍ일괄답변(5명)

  ① 기획행정위원회 김슬지 의원     ②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김정수 의원

  ③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동구 의원 ④ 교육위원회 진형석 의원

  ⑤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정규 의원

 ∘보충질문ㆍ답변

 2. 본회의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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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4. 3.(목)
14:00

《 제4차 본회의 》

◦ 5분 자유발언(10명)

 - 박정희 의원,   최형열 의원,  이정린 의원,   김이재 의원 ,

   김성수 의원,   이병철 의원,   이수진 의원,  권요안  의원,

   나인권 의원,  김정기 의원

1.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실천 조례안

 4. 지방정부 균형발전 성과 제고를 위한 전북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전북특별자치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의 환경ㆍ사회ㆍ 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10. 전북특별자치도 재향교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전라북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사회적 배려 대상 청소년 

참가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2. 전라북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3. 전라북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자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4.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2025년)

15. 전북테크노파크(교육협력추진단) 출연 동의안

16.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

17. 전북특별자치도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 조례안

18.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전북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전북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전북특별자치도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2. 전북특별자치도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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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23.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외로움 치유 및 예방 지원 조례안

24. 전북특별자치도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인증상품 선정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전북테크노파크(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

28. 전북테크노파크(청정에너지수소과) 출연 동의안

29. 전북테크노파크(바이오방위산업과) 출연 동의안

30. 전북테크노파크(디지털산업과) 출연 동의안

31. 자동차융합기술원(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

32.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이차전지탄소산업과) 출연 동의안

33. 한국건설기계연구원(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

34. 한국생산기술연구원(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

35. 전북특별자치도 혁신성공 벤처펀드 조성(창업지원과) 중소기업육성

    기금(투자계정) 출자 동의안

36.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기업애로해소과) 출연 동의안

37. 지역산업마케팅 지원(기업애로해소과)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38. 제3차 전북특별자치도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 청취의 건

39. 전북특별자치도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40. 전북특별자치도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1. 전북특별자치도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조례안

4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과 함께 특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6.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

47.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48.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49.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한자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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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5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기기 화재예방을 위한 소화설비 설치 및

    유지ㆍ관리 조례안

5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 학생 및

    교직원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53. 전북특별자치도 학생 건강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흡연ㆍ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5.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6. 제2중앙경찰학교 전북 유치 촉구 건의안 

57. 군산항 저수심 문제 해결 촉구 건의안 

58. 소농직불금 확대 촉구 건의안 

59. 소나무재선충병 국가 사회재난 지정 촉구 건의안

60.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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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특별위원회
위원회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의회운영
위 원 회

3. 24.(월)
10:30

1

○ 제418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결정의 건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실천 조례안

○ 지방정부 균형발전 성과 제고를 위한 전북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결의안

○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기획행정
위 원 회

3.24.(월)
본회의 

종료 직후

1

○ 기획행정위원회 의원 간담회

○ 기획조정실 소관 의안심사

- 전북특별자치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협약 보고

○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심사

- 전북특별자치도 재향교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27.(목)
10:00

2

○ 현지 의정활동(전주)

- 국제협력진흥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3.27.(목)
14:00

○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의안심사

-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

- 전북테크노파크(교육협력추진단) 출연 동의안

- 전라북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사회적 배려  

대상 청소년 참가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전라북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전라북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자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업무협약 보고

○ 감사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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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농업복지
환 경
위 원 회

3. 24.(월)
15:30

1

○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의안심사

- 전북특별자치도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의안심사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외로움 치유 및 예방 지원 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 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환경산림국 소관 의안심사

- 전북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7.(목)
13:30

2
○ 현지의정활동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경제산업
건 설
위 원 회

3. 28.(금)
10:00~

1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의안심사

-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인증상품 선정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 혁신성공 벤처펀드 조성(창업지원과) 중소기업  

육성 기금(투자계정) 출자 동의안

-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기업애로해소과) 출연 동의안

- 지역산업마케팅 지원(기업애로해소과)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의안심사

-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북테크노파크(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

- 전북테크노파크(청정에너지수소과) 출연 동의안

- 전북테크노파크(바이오방위산업과) 출연 동의안

- 전북테크노파크(디지털산업과) 출연 동의안

- 자동차융합기술원(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

-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이차전지탄소산업과) 출연 동의안

- 한국건설기계연구원(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

- 전북 바이오산업 전환 및 기업 역량강화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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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건설교통국 소관 의안심사

- 제3차 전북특별자치도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 청취의 건

3. 28.(금)

15:00~
◦자동차융합기술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 채택의 건

문화안전
소 방
위 원 회

3. 24.(월)

15:20
1

○ 의안심사

- 전북특별자치도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 일·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 27.(목)

10:00
2

○ 현지의정활동

- 옛 도지사관사(하얀양옥집)

교 육
위 원 회

3. 27.(목)

10:00
1

◦ 의안심사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과 함께 특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한자교육 지원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기기 화재예방을 위한 소화설비

설치 및 유지ㆍ관리 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

학생 및 교직원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 학생 건강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흡연ㆍ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27.(목)
14:00

◦ 현지 의정활동

- 익산학생교육문화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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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의안접수 및 처리
1. 접수현황

  ○ 접수기관 및 의안별                              제417회 (2025. 3. 24.기준)

구       분 계 조     례 규칙 규정 승인
동의

예산
결산

건의
결의

기타
의안소계 제정 개정 폐지

총  계
금  회 68 36 19 13 4 18 10 4

누  계 1418 686 328 351 7 7 0 361 52 231 81

의  회

소계
금회 45 32 18 10 4 10 3

누계 850 533 305 223 5 7 0 5 0 231 74

의원
금회 45 32 18 10 4 10 3

누계 813 523 303 215 5 0 0 0 0 228 62

위원회
금회

누계 37 10 2 8 0 7 0 5 0 3 12

도지사
금  회 20 2 1 1 17 1

누  계 437 94 15 79 0 0 0 318 21 0 4

교육감
금  회 3 2 2 1

누  계 131 59 8 49 2 0 0 38 31 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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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리현황                          
   ○ 총    괄                                     제417회 (2025. 3. 24.기준)

구     분 접 수 처 리
처   리   내   용 계 류

(미료,
미심사

가    결 부결 폐기 철회원안 수정 대안
총   계 금회 68 67 61 4 0 1 0 1 3

누계 1418 1408 1275 83 0 23 0 25 16

조

례

안

소계 금회 36 35 33 2 0 0 1
누계 686 681 616 41 0 5 0 17 7

의회 금회 32 31 29 2 1
누계 533 529 483 31 0 0 0 13 6

도지사 금회 2 2 2
누계 94 94 81 6 0 3 0 4 0

교육감 금회 2 2 2 　 　
누계 59 58 52 4 0 2 0 0 1

규  칙  안
금회
누계 7 7 7 0 0 0 0 0 0

규  정  안 금회
누계 0 0 　 　 　 　 　 　 0

승인동의안 금회 18 18 14 2 1 1
누계 360 360 310 25 0 18 0 7 0

예산결산안 금회
누계 53 53 38 15 0 0 0 0 0

건의결의안 금회 10 10 10 2
누계 231 226 223 2 0 0 0 1 9

기 타 의 안 금회 4 4 4
누계 81 81 81 0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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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원 회

구   분
회        부 처     리 미

료

미
심
사계

조

례

규

칙

규

정

승인동의

예산결산

건의결의

기타의안
계

가 결 부

결

철

회
원
안

수
정

총계
금회 55 36 0 0 18 0 0 1 55 48 4 1 1 0 1

누계 1115 676 0 0 356 52 24 7 1105 971 83 23 22 0 17

의회운영
위 원 회

금회 2 2 2 2

누계 41 17 0 0 0 0 24 0 36 30 4 0 0 0 7

기획행정
위 원 회

금회 11 8 3 11 11

누계 210 151 0 0 58 0 0 1 208 194 8 0 6 0 3

농업복지
환 경
위 원 회

금회 8 8 8 8

누계 198 146 0 0 52 0 0 0 198 181 2 3 11 0 1

경제산업
건 설
위 원 회

금회 16 2 13 1 16 13 1 1 1 　 　

누계 277 116 0 0 158 0 0 3 277 237 21 15 3 0 1

문화안전
소 방
위 원 회

금회 3 2 1 3 3

누계 148 98 0 0 50 0 0 0 147 134 8 3 2 0 1

교  육
위 원 회

금회 15 14 1 15 11 3 1

누계 189 148 0 0 38 0 0 3 187 158 25 2 0 0 4

특  별
위 원 회

금회 　 　 　

누계 52 0 0 0 0 52 0 0 52 37 15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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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회 의(직접부의)

구   분

부        의 처     리 미

료

미
상
정

계
조

례

규

칙

규

정

승
인
동
의

예
산
결
산

건
의
결
의

기
타
의
안

계
가결 부

결

철

회
원
안

수
정

총 계
금회 13 7 3 13 13

누계 304 10 7 0 5 0 204 75 304 303 0 0 1 0 0

  ○ 본 회 의(의  결)

구   분

부        의 처     리 미

료

미
상
정

계
조

례

규

칙

규

정

승
인
동
의

예
산
결
산

건
의
결
의

기
타
의
안

계
가결 부

결

철

회
원
안

수*

정 

총 계
금회 62 35 16 7 4 62 58 4

누계 1352 656 8 0 335 52 220 81 13701269 83 13 5 0 0

* 위원회 수정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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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351
전북특별자치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김희수ㆍ김명지 의원(찬성의원 10명) 제 출 일 자 2025. 3. 10.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3. 17.
의 결 일 자 2025. 3. 24.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4. 3.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4. 3.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4. 18. 공 포 번 호 제5743호

□ 제안이유

 ○ 초(超)다자녀가정에 대한 정의와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초(超)다자녀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양육 친화환경을 조성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초(超)다자녀가정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나. 초(超)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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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352
전북특별자치도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 조례안

제  출  자 김성수ㆍ임승식 의원(찬성의원 7명) 제 출 일 자 2025. 3. 10.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3. 17.
의 결 일 자 2025. 3. 24.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4. 3.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4. 3.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4. 18. 공 포 번 호 제5749호

□ 제안이유

 ○ 일제 강점기에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운동가 중 미서훈자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립운동가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그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업무의 위탁, 관계기관 등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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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353
전북특별자치도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  출  자 김성수 의원(찬성의원 8명) 제 출 일 자 2025. 3. 10.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3. 17.
의 결 일 자 2025. 3. 24.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4. 3.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4. 3.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4. 18. 공 포 번 호 제5747호

□ 제안이유

  가.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의 확산으로 인해 일과 휴식을 결합한 워케이션이 

새로운 문화로 떠오르면서 국내 관광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음

  나. 「관광진흥법」 제48조의1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일ㆍ휴양연계관광 사업추진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일과 

휴식의 균형을 실현하고 도내 관광 촉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일ㆍ휴양연계관광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전북특별자치도 일ㆍ휴양연계관광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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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354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최형열 의원(찬성의원 7명) 제 출 일 자 2025. 3. 11.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3. 17.
의 결 일 자 2025. 3. 24.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4. 3.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4. 3.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4. 18. 공 포 번 호 제5742호

□ 제안이유

 ○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 감면기준을 준용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및 

시행(’25. 1. 1.)에 따라 감면 추진 중인 대상의 용어를 정비하고, 차량 

대체 취득시 채권 매입 면제 단서 조항을 신설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매입의무 면제대상 중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등록하는 자동차”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

조의2가 정의하는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 개정

2) 다자녀 양육자가 대체 취득한 차량의 경우, 등록 후 60일 이내에 이전 

차량을 말소등록 또는 이전 등록하면 채권매입 의무를 면제하는 단서 

규정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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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355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국주영은 의원(찬성의원 12명) 제 출 일 자 2025. 3. 11.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3. 17.
의 결 일 자 2025. 3. 24.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4. 3.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4. 3.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4. 18. 공 포 번 호 제5750호

□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 내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증진 및 권익 보호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실질적인 권익증진 정책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 (안 제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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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356
전북특별자치도 학생 건강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교육감 제 출 일 자 2025. 3. 11.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3. 17.
의 결 일 자 2025. 3. 27.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4. 3.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4. 3.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2025. 4. 18. 공 포 번 호 제5772호

□ 제안이유

  가. 추진배경

    - 2024년 조례사후평가 종합결과 개정 권고[노사협력과-3986(2024.6.17.)〕

나. 입법에 따른 효과

  - 조례 목적 및 정의 명확화로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건강한 

학교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학생 건강증진 교육 내실화 기반 마련

□ 주요내용 

가. 안 제1조(목적) 

    - 반복되는 단어를 삭제하여 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함

  나. 안 제2조(정의)

    - 제4호의 서술식 표현을 개조식으로 일목요연하게 문장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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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357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교육감 제 출 일 자 2025. 3. 11.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3. 17.
의 결 일 자 2025. 3. 27.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4. 3.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4. 3.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2025. 4. 18. 공 포 번 호 제5773호

□ 제안이유

  가. 추진배경

    - 2024년 조례사후평가 종합결과 개정 권고[노사협력과-3986(2024.6.17.)〕

 [문장정비 권고사항]
  - 「흡연ㆍ음주 등 약물 오남용」이라는 표현이 흡연ㆍ음주를 약물의  
    하나처럼 오인할 수 있어서 「흡연ㆍ음주와 약물 오ㆍ남용」으로 비 권고 

  나. 입법에 따른 효과

    - 조례 제명 및 목적 명확화로 학생에 대한 흡연ㆍ음주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내실화 기반 마련

□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 권고에 따라 문장 정비

  나. 안 제1조(목적) : 권고에 따라 문장 정비

  다. 안 제2조 ∼ 제13조 : 권고에 따라 문장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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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358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  출  자 교육감 제 출 일 자 2025. 3. 11.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3. 17.
의 결 일 자 2025. 3. 27. 심 사 결 과 수정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4. 3.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4. 3.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임실 반려누리학습센터 신축」외 2건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주요내용

  ○ 취득 (신축) 
(단위 : ㎡, 천원)

순 기관명 사 업 명
면적 사업비

토지 건물 토지 건물 계

1 임실
교육지원청

임실 반려누리
학습센터 신축 2,500 877.5 196,250 2,990,319 3,186,569

2 고창
교육지원청

가칭‘고창
미래교육센터’신축 6,271 2,800 398,933 16,295,055 16,693,988

합계 8,771 3,677.5 595,183 19,285,374 19,880,557

  ○ 변경 (사업비 변경)
(단위 : ㎡, 천원)

순 기관명 사업명 구분
변경사항

사업비 비고
토지 건물 공작물

3
유초등
특수
교육과

가칭‘구림유아
종합학습분원’
신축(변경)

당초 3,984 2,015 13 9,492,434 ž 사업내역 일부 변경 
및 물가상승률 반영,
순창군 보조금 지원
으로 사업비 46% 증가

변경 4,526 2,087.94 26 13,855,249

증감 542 72.94 13 4,36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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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359
제3차 전북특별자치도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 

청취의 건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25. 3. 11.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3. 17.
의 결 일 자 2025. 3. 27.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4. 3.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4. 3.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경관법」제7조에 따라 2020년 수립된 전북특별자치도 경관계획이 

제15조에 따른 정비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기 수립된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 지역의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경관, 도시·농산어촌의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복원함과 동시에 새로운 경관을 개성

있게 창출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전북특별자치도 경관계획 재정비를 위한 기초조사 및 분석

  나.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설정

  다. 경관구조의 설정 및 경관사업의 추진 등 실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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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360
전북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한정수 국주영은 의원(찬성의원 9명) 제 출 일 자 2025. 3. 12.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3. 17.
의 결 일 자 2025. 3. 24.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4. 3.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4. 3.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4. 18. 공 포 번 호 제5752호

□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 탄소중립 달성과 기후 위기 적응 대책 추진의 효율성 

제고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위해 위원회 운영 

개선이 필요.

□ 주요내용

 ○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무국 설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5조의3 신설)



- 30 -

의안번호 1361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김슬지 의원(찬성의원 7명) 제 출 일 자 2025. 3. 13.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3. 17.
의 결 일 자 2025. 3. 24.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4. 3.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4. 3.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4. 18. 공 포 번 호 제5744호

□ 제안이유

 ○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상 강화, 청년의 직접 참여 확대를 통해 청년 

정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당연직 위원장 격상 및 위촉직 확대(안 제8조) 

 ○ 청년정책포럼단 명칭 변경(안 제10조) 

 ○ 청년 복지사업 추진 근거 마련(안 제16조)



- 31 -

의안번호 1362
전북특별자치도 재향교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최형열ㆍ정종복 의원(찬성의원 12명) 제 출 일 자 2025. 3. 13.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3. 17.
의 결 일 자 2025. 3. 24.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4. 3.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4. 3.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4. 18. 공 포 번 호 제5746호

□ 제안이유

 ○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에 따라 지역사회의 법질서 의식 확립을 

기하고 사회 공익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조직되어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재향교정동우회 지부 및 지회의 활동을 지원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고 도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보조금 지원 등(안 제3조 및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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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363
전북테크노파크(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25. 3. 13.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3. 17.
의 결 일 자 2025. 3. 28.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4. 3.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4. 3.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

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전북

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 주요내용

 ○ 출연 예정금액 : 107.5백만원(도비)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백만원)

구  분 사업
기간

2025년
예산액

2025년 
1회추경
요구액

재원별(요구액)

계 국비 도비 시 군 비 기 타

계 107.5 715 <500> 107.5 107.5 -

①
시군구연고 미래형 특장차산
업 전환 지원(국가직접) `25.~̀26. - 107.5 715 <500> 107.5 1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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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364
전북테크노파크(청정에너지수소과) 출연 동의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25. 3. 13.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3. 17.
의 결 일 자 2025. 3. 28.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4. 3.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4. 3.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

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 주요내용

 ○ 출연 예정금액 : 60백만원(도비)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백만원)

구  분 사업
기간

2024년
예산액

2025년
1회추경
요구액

재원별(요구액)

계 국비 도비 시 군 비 기 타

계 60 60 400 <200> 60 140 -

에 너 지 산 업 융 복 합 단 지
활 성 화  지 원 사 업 ′25.4.∼12. 60 60 400 <200> 60 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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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365
전북테크노파크(바이오방위산업과) 출연 동의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25. 3. 13.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3. 17.
의 결 일 자 2025. 3. 28.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4. 3.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4. 3.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

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 주요내용

 ○ 출연 예정금액 : 3,140백만원(도비)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백만원)

구  분 사업
기간

2024년
예산액

2025년
1회추경
요구액

재원별(요구액)

계 국비 도비 시 군 비 기 타

계 1,500 3,140 7,311 <650> 3,140 3,440 81

①
첨단바이오 육성 R&D 
지 원 사 업 '25.1.∼12. 1,500 3,000 6,300 - 3,000 3,300 -

②
남원시 시군구연고산업 육성 
협업프로젝트(국가직접) '25.2.∼12. - 140 1,011 <650> 140 140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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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366
전북테크노파크(디지털산업과) 출연 동의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25. 3. 13.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3. 17.
의 결 일 자 2025. 3. 28.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4. 3.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4. 3.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

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전북

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 주요내용

 ○ 출연 예정금액 : 110백만원(도비)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백만원)

구  분
사업
기간

2024년
예산액

2025년
1회추경
요구액

재원별(요구액)

계 국비 도비 시 군 비 기 타

계 110 367 <330> 110 0 92

①
지역선도기업 사업화 
지 원 ( 국 가 직 접 ) ‘25.1∼12. - 110 367 <165> 110 -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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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367
자동차융합기술원(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25. 3. 13.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3. 17.
의 결 일 자 2025. 3. 28.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4. 3.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4. 3.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
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전
북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 주요내용
 ○ 출연 예정금액 : 9,300백만원(도비)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백만원)

구  분
사업
기간

2025년
예산액

2025년
요구액

재원별(요구액)

계 국비 도비 시 군 비 기 타

합  계 - 9,300 21,300 <1,800> 9,300 6,200 4,000

주요 사업비 0 9,300 21,300 <1,800> 9,300 6,200 4,000

①
수소상용차 실차 기반 신뢰·내구성 검증 기반 구축( 국 가 직 접 ) ’23~‘26 - 1,800 5,200 <1,800> 1,800 1,600 -

②
자동차 대체부품 개발및 글로벌 애프터마켓진 출  지 원 ‘24∼’25 - 1,200 3,800 - 1,200 2,600 -

③
미래 상용차 대응핵 심 기 술  내 재 화 기 술 개 발  지 원 ‘25~’27 - 1,300 1,300 - 1,300 - -

④ 완성차 수요확정형상 용 화  기 술 개 발 ‘25~’27 - 2,000 8,000 - 2,000 2,000 4,000

⑤
뿌리산업 생태계 혁신성장 지 원 사 업 ‘25 - 1,300 1,300 - 1,300 - -

⑥ 제조기반기술 R&D혁신 지 원 사 업 ‘25. - 1,100 1,100 - 1,100 - -

⑦
수요맞춤형 항공신산업 육 성 지 원 ‘25 - 600 600 - 6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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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368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이차전지탄소산업과) 출연 동의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25. 3. 13.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3. 17.
의 결 일 자 2025. 3. 28.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4. 3.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4. 3.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전북특별

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 주요내용

 ○ 출연 예정금액 : 500백만원(도비)    * 1회 추경 요구 : 500백만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백만원)

구  분 사업
기간

2024년
예산액

2025년
1회추경
요구액

재원별(요구액)

계 국비 도비 시 군 비 기 타

계 0 500 1,000 0 500 500 0

기능 성 섬 유 개 발용
용 융 방 사 기 
구 축

’25.5.∼12. 0 500 1,000 0 500 5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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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369
한국건설기계연구원(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25. 3. 13.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3. 17.
의 결 일 자 2025. 3. 28.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4. 3.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4. 3.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전북특별자

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 주요내용

 ○ 출연 예정금액 : 750백만원(도비)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백만원)

구 분 사업기간 2025년
예산액

2025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합 계 - 750 3,613 <1,916> 750 750 197

건설기계용 수소기반
파워트레인 상용화를
위한 신뢰성평가 기반
구 축

‘24～’28 - 750 3,613 <1,916> 750 750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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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370
한국생산기술연구원(전환산업과) 출연 동의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25. 3. 13.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3. 17.
의 결 일 자 2025. 3. 28.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4. 3.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4. 3.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전북특별

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 주요내용

 ○ 출연 예정금액 : 465백만원(도비)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백만원)

구  분
사업
기간

2025년
예산액

2025년
요구액

재원별(요구액)

계 국비 도비 시 군 비 기 타

계 - 465 5,741 <3,100> 465 465 1,711

①
농기계 다품종 유연생산을
위한 AI 자율제조 기술개발 ‘24∼’27 - 465 5,741 <3,100> 465 46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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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371
전북 바이오산업 전환 및 기업 역량강화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25. 3. 13.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3. 17.
의 결 일 자 2025. 3. 28. 심 사 결 과 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
의 결 일 자 - 심 의 결 과 -

이 송 일 자 - 이 송 기 관 -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공공위탁·

대행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미리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및 내용 : 전북 바이오산업 전환 및 기업 역량강화

    ○ 위탁기간 : 2025. 6. ∼ 2030. 12.(6년)

    ○ 소요예산 : 300백만원(2025년)

    ○ 위탁기관 :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 위탁사무 : 바이오산업 재직자에 체계적인 역량강화 교육 및 기업성장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그린바이오 기업의 산업전환 지원

  나. 공기관 위탁 추진 필요성

    ○ 바이오산업은 기술집약형 산업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다방면의 역량과 

기술을 보유한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 바이오 인력양성 및 기술사업화 경험 등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와 노하우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기업 지원 사업 운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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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372
「전북특별자치도 혁신성공 벤처펀드 조성(창업지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출자 동의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25. 3. 13.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3. 17.
의 결 일 자 2025. 3. 28.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4. 3.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4. 3.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 벤처투자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첨단 미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전북 혁신성공 벤처펀드」를 조성‧운용함으로써 전북형 첨단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 육성

□ 주요내용

 ○ 기금 출자규모 : 24,420백만원

분 야 별 주 요 내 용
총 출자액(단위 : 백만원)
계 1차 2차

합 계 24,420 14,645 9,775
지역
모펀드

지방이전공공기관과지역엔젤투자자등의유휴자원을활용해지역母펀드를
조성하고, 子펀드에재출자해벤처마중물제공을위한펀드조성 2,900 2,900 -

스케일업
펀드

대규모자금조달연계가가능한기관‧기업과의협업으로지역창업‧벤
처생태계의단계적도약부흥을위한펀드조성 7,500 3,575 3,925

세컨더리
(유동화)펀드

도내벤처투자와회수의구조적인선순환유도및지속가능한벤처생태
계활성화와안정성제공으로중간회수시장생태계구축 2,800 1,050 1,750

창업‧벤처
지원 펀드

도내전략산업(푸드테크, 미생물등)과신산업(레드바이오, 수소, 재생에너
지등) 창업기업에대한정책적투자유도를위한펀드조성 6,920 5,420 1,500

소재‧부품‧
장비 펀드

오픈이노베이션 방식의 기술사업화, R&D, M&A 등을 수행하는중소·
중견기업투자로지역소재‧ 부품‧장비산업가치사슬고도화를위한
펀드조성

3,800 1,200 2,600

지역발전
협력 펀드

대‧중견기업이출자하고, 전문투자사VC‧CVC가운용하는사모방식벤처펀드
조성으로스타트업-대‧중견기업의오픈이노베이션기반구축 500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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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373
전북 소상공인 육아지원 패키지(일자리민생경제과)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25. 3. 13.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3. 17.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철회

본회의 심의 회      차 -
의 결 일 자 - 심 의 결 과 -

이 송 일 자 - 이 송 기 관 -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가. 출산·육아에 대한 부담 경감을 통해 도내 소상공인의 출산율 제고 및 

휴 ·폐업률 감소 

  나.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전북 소상공인 육아 

지원 패키지 사무를 위탁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 전북 소상공인 육아지원 패키지
  나. 주요위탁 내용 
   ○ 위탁기간 : 2025. 6. 1. ∼ 2025. 12. 31.(7개월)
   ○ 소요예산 : 450백만원(도비)
   ○ 위탁사무
    - 소상공인 출산·육아 대체 인건비 제공
    - 소상공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 기타 전북 소상공인 육아지원 패키지 사업 운영에 수반되는 일체의 업무
  다. 공기관 위탁 추진 필요성
   ○ 소상공인 지원 전문 기관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을 통하여 투입예산 

대비 전북 소상공인 육아지원 패키지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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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374
지역산업마케팅 지원(기업애로해소과)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25. 3. 13.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3. 17.
의 결 일 자 2025. 3. 28.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4. 3.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4. 3.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통합재정기금의 합리적인 운용체계 개선 및 지방재정 책임성 강화를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위탁내용
  ○ 위탁기간 : 2025. 1월 ~ 2025. 12월
  ○ 소요예산 : 3,300백만원(도비)   * ‘25년도 본예산 2,900백만원, 증액 400백만원
  ○ 위탁사무 
    - (판로개척) 무역사절단, 박람회 참가지원, 수출상담회 등
    - (역량강화)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통번역 지원 등
    - (경쟁력강화) 수출보험가입 지원, 국제특송 물류비 지원, 수출바우처 등
  ○ 수탁기관 : (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나. 법적근거
   ○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 조례」 제11조
   ○ 「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제8조 

 다. 위탁사유
  ○ 수출 중소기업 육성 전문 기관으로 수년간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운

영한 경험이 있으며, 해외 수출 전문 네트워크를 갖춘 전담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도내 기업의 해외판로 확대 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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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375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기업애로해소과) 

출연 동의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25. 3. 13.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3. 17.
의 결 일 자 2025. 3. 28.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4. 3.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4. 3.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

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 주요내용

 ○ 출연 예정금액 : 60백만원(도비)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구       분
사업
기간

2024년
예산액

2025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관 운영비 해 당 없 음

일본 해외사무소 운영 25.1~12. 100 60 60 0 60 0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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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376
전북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25. 3. 13.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3. 17.
의 결 일 자 2025. 3. 24.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4. 3.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4. 3.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4. 18. 공 포 번 호 제5739호

□ 제안이유

  ○ 녹색제품 생산,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녹색제품 구매지원센터 설치·

운영 및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을 바르게 하며, 조례의 자구와 문장 정비로 실효성과 적합성을 

확보하여 환경 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녹색제품 용어 정의 신설(안 제2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안 제6조∼제8조)

  다. 상위법령의 폐지 및 제정에 따른 변경 사항 반영(안 제10조)

  라. 전북특별자치도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15조)

  마. 녹색제품의 생산·소비 촉진에 기여한 공적에 대한 포상 기준 신설(안 제18조)



- 46 -

의안번호 1377
전북특별자치도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25. 3. 13.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3. 17.
의 결 일 자 2025. 3. 24.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4. 3.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4. 3.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4. 18. 공 포 번 호 제5740호

□ 제안이유

  ○ 농촌 주민 등이 자조ㆍ자립 및 사회적 책임성을 토대로 자발적으로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 지역 공동체의 재생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의 위치, 기능, 설치 및 용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나. 지원센터에 설치되는 시설의 사용료 부과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다. 지원센터의 시설 및 사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라. 수탁자에 대한 지원 근거, 수탁재산의 사용 및 수익에 관한 사항 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마.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해지 및 자체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바. 도지사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공무원 파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및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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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378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  출  자 김대중ㆍ강태창 의원(찬성의원 7명) 제 출 일 자 2025. 3. 13.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3. 17.
의 결 일 자 2025. 3. 24.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4. 3.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4. 3.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4. 18. 공 포 번 호 제5741호

□ 제안이유

  ○ ESG 경영은 탄소저감, 사회공헌, 투명하고 평등한 지배구조 등을 추구

하는 것으로,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를 지원함

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 기업들의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선도적 역할 

이행과 정착을 유도하고 적극적인 공익 실현을 실천하여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를 정함(안 제1조~제2조)

  나. 도내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도내 공공기관의 ESG 경영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라.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음(안 제5조)

  마.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종류를 정함(안 제6조)

  바.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사. 공공기관의 ESG 경영 현황을 평가하여 우수 공공기관에 인증 부여 및 

포상,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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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379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  출  자 임종명ㆍ윤수봉ㆍ박정규이명연 의원(찬성의원 10명) 제 출 일 자 2025. 3. 13.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3. 17.
의 결 일 자 2025. 3. 27.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4. 3.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4. 3.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2025. 4. 18. 공 포 번 호 제5761호

□ 제안이유

  ○ 4차 산업혁명 가속화와 디지털 대전환으로 인해 디지털문화유산교육

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음

  ○ 디지털문화유산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지역 역사와 문화유산 가치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가.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2호)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전북특별자치도 남성 육아휴직 지원계획 수립을 규정함(안 제4조)

  라. 남성 육아휴직 참여 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마.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대상을 규정함(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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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380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25. 3. 13.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3. 17.
의 결 일 자 2025. 3. 27.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4. 3.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4. 3.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8조에 따라 다음 사람을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으로 임명하

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요청함.

   - 대상자 : 김진철

□ 주요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자

율적인 통제기능 강화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

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7조에 따라 설치된 합의제행정

기관으로,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의 책임자로서 공무원의 부정·

비리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회계감사, 직무감찰 등을 엄정히 수

행하는 한편, 행정 운영의 개선과 향상을 기하고, 회계질서와 공직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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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381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제  출  자 의장 제 출 일 자 2025. 3. 13.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 회 부 일 자 -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4. 3.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4. 3. 이 송 기 관 의장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선임내역

구 분 성 명 경  력 비고

도 의 원
(3 명 )

김 만 기 ·現 경제산업건설위원

김 동 구 ·現 경제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 병 도 ·現 경제산업건설위원

회 계 사
(1 명 ) 설 유 영 ·現 지음세무회계사무소 회계사

세 무 사
(1 명 ) 오 제 관 ·現 오제관세무회계사무소 대표

변 호 사
(1 명 ) 조 영 보 ·現 조영보법률사무소 대표

전   직
공 무 원

등
(1 0 명 )

육 홍 기 ·前 도 관광총괄과장

김 대 안 ·前 도 세정과 세정팀장

이 관 영 ·前 운영수석전문위원

신 희 섭 ·前 도교육청 시설과장

황 인 규 ·前 전북교육연구정보원 총무부장

이 윤 오 ·前 도 인권담당관 인권보호팀장

이 수 천 ·前 정읍시 의회사무국장

윤 근 배 ·前 도 자연재난과장

김 호 덕 ·前 도 해양항만과장

강 군 석 ·前 김제교육문화회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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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382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2025년)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25. 3. 13.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3. 17.
의 결 일 자 2025. 3. 27.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4. 3.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4. 3.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

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 주요내용

  ○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 사업비 출연 : 1개 사업 47,500천원(도비)

    - 총사업비 142,500천원(국비 95,000천원, 도비 47,500천원)

    - (목적) 비문해 및 저학력 성인의 디지털 문해교육을 통한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

    - (효과) 문해교육기관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키오스크, 

스마트폰 사용법 등 성인학습자들의 디지털 생활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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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383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인증상품 선정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김만기 의원(찬성의원 7명) 제 출 일 자 2025. 3. 14.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3. 17.
의 결 일 자 2025. 3. 28.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4. 3.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4. 3.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4. 18. 공 포 번 호 제5753호

□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를 대표하는 인증상품을 도민과 함께하는 우수상품

이라는 개념으로 확대하고, 도 대표상품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인증상품’을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으로 

용어 변경(안 제명)

나. 조례의 목적을 명확하고 핵심의미가 전달되도록 개정(안 제1조)

다.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 선정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사항을 개정(안 제4조)

라. 소관부서명 변경에 따른 조례 개정 소요를 줄이기 위해 특정부서로 

명시된 부서명을 ‘업무담당 부서’로 개정(안 제5조, 제6조)

마.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 지정기업 홍보 및 판촉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의 범위를 폭넓게 개정(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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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38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장연국ㆍ김슬지 의원(찬성의원 9명) 제 출 일 자 2025. 3. 14.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3. 17.
의 결 일 자 2025. 3. 24.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4. 3.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4. 3.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4. 18. 공 포 번 호 제5759호

□ 제안이유

  ○ 심각한 국가적 위기인 저출생 극복을 위한 육아시간 대상 확대 등 

상위법령인「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른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직종 개편(‘13.12.12.) 이전 용어 등 문구 정비(안 제7조제1～2항)

    -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자치법규 참고안 통보(’24.7.31.)에 

따른 사항 정비(방호원→방호직공무원 등)

  나. 육아시간 대상 및 사용기간 확대(안 제16조제2항)

    -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개정으로 육아시간 대상 및 사용기간이 확대

됨(5세 이하 자녀, 매일 2시간씩 24개월 내 사용→8세 이하 자녀, 매일 2시

간씩 36개월 내 사용)에 따라 조례도 동일하게 반영

  다.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관련 규정 정비(별표4)

    -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자치법규 참고안 통보(’24.7.31.)에 

따른 사항 정비(민간경력 인정 대상자 세부사항 추가)

  라. 형제·자매 사망 경조사휴가 일수 확대(별표5)

    -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개정으로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휴가 

일수가 확대됨(1일→3일)에 따라 조례도 동일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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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385
전북특별자치도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  출  자 김슬지ㆍ오은미ㆍ임승식 의원(찬성의원 11명) 제 출 일 자 2025. 3. 14.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3. 17.
의 결 일 자 2025. 3. 24.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4. 3.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4. 3.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4. 18. 공 포 번 호 제5755호

□ 제안이유

  가. 전북특별자치도 내 농촌 주민 등이 자조, 자립 및 사회적 책임성을 

토대로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결성하여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농촌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고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 (안 제3조)

  나.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안 제4조)

  다. 농촌 서비스 공동체에 대한 지원 등 (안 제6조)

  라. 교류협력 및 재능나눔 지원 (안 제7조)

  마. 협력체계의 구축(안 제8조)

  바. 농촌 서비스 협약 (안 제9조)

  사.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위원회 및 광역지원기관 (안 제 10조,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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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386
전북테크노파크(교육협력추진단) 출연 동의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25. 3. 14.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3. 17.
의 결 일 자 2025. 3. 27.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4. 3.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4. 3.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

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 주요내용

  ○ 출연 예정금액 : 130,087.2백만원(국비 107,586, 도비 22,501.2)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 백만원)

구  분
사업
기간

2025년 재원별(요구액)

계
제1회
추경 계 국비 도비 시 군 비 기 타

계 130,087.2 130,087.2 130,087.2 107,586 22,501.2 0 0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RISE)

`25.1~̀26.2 129,103.2 129,103.2 129,103.2 107,586 21,517.2 -

글로컬대학 
사업 운영 지원

‘25.1~’26.2 984 984 984 - 9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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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387
전북특별자치도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25. 3. 13.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3. 17.
의 결 일 자 2025. 3. 24.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4. 3.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4. 3.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가. 전북의 주요 관광자원 홍보 및 소규모 개별관광 트렌드에 맞춘 관광 상품 
개발과 전국 초·중·고 학생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단체여행단 유치를 
통한 미래 잠재고객 확보 및 전북의 관광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한 사업으로

  나. 전북특별자치도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 운영, 국내외 관광객 유치 
팸투어, 찾아가는 관광서비스센터 운영 등 관광분야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전북
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25. 8. ∼ 2026. 12월(1년 5월)
  ○ 위탁업무
    - 전북 관광자원 조사 및 온・오프라인 홍보
    - 전북 관광정보 메일링 서비스 및 홍보물 관리
    - 찾아가는 관광서비스센터 운영(홍보차량 3.5t) 
    - 초・중・고 교육여행단 유치 및 지원
    - 소규모 개별여행객을 위한 여행상품 개발・지원
    - 국내 관광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 추진 등
  ○ 소요예산 : 1,120백만원(도비)   * ‘25년 8～12월 / 420백만원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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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388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외로움 치유 및 예방 지원 조례안

제  출  자 장연국ㆍ김동구ㆍ전용태 김슬지ㆍ임종명ㆍ권요안염영선ㆍ서난이 의원 제 출 일 자 2025. 3. 14.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3. 17.
의 결 일 자 2025. 3. 24.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4. 3.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4. 3.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4. 18. 공 포 번 호 제5748호

□ 제안이유

  가. 1인 가구 및 독거노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관계의 단절 속에서 

외로움을 겪는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이 증가하고 있음

  나.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의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간의 존엄성 회복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외로움 치유 및 예방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나. 외로움 치유 및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외로움으로 인한 사회적 병리현상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외로움 지표의 개발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제6조)

  마. 외로움 치유 및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외로움대책위원회 설치ㆍ운영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안 제9조)

  사. 외로움치유센터 설치ㆍ운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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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389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장연국 의원(찬성의원 7명) 제 출 일 자 2025. 3. 14.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3. 17.
의 결 일 자 2025. 3. 27.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4. 3.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4. 3. 이 송 기 관 교욱감
공 포 일 자 2025. 4. 18. 공 포 번 호 제5762호

□ 제안이유

  ○ 지원대상을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학교안전사고로 유예 및 휴학 중인 

학생으로 한정하여 졸업한 학생의 경우 지원대상이 될 수 없고, 지원

범위를 수술비로 한정하고 있어 비급여 항목 지원에 한계가 있음 

  ○ 이에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치료비 지원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신청 절차 중 학교장 추천을 삭제하여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학교

안전사고로 인한 치료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학생”이란 용어의 뜻을 신설함(안 제2조)

나. 지원대상을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학교안전사고로 유예 및 휴학 

중인 학생”에서 “학교안전사고 당시 학생”으로 확대(안 제5조)

다. 지원범위를 ‘수술비’에서 ‘수술비용’으로 확대(안 제6조)

라. 신청 시 소속 학교장 추천 절차를 삭제하여 지원 신청 절차를 간소화함(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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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390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실천 조례안

제  출  자 김이재ㆍ국주영은ㆍ이명연 의원(찬성의원 7명) 제 출 일 자 2025. 3. 14.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3. 17.
의 결 일 자 2025. 3. 24.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4. 3.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4. 3.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4. 18. 공 포 번 호 제5760호

□ 제안이유

  ○ ESG 경영은 탄소저감, 사회공헌, 투명하고 평등한 지배구조 등을 

추구하는 것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회를 운영함에 있어 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 실현 및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정함(안 제1조～제2조)

  나. 의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ESG 경영 실천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라. ESG 경영을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바.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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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391
전북특별자치도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서난이․임승식․국주영은 의원
(찬성의원 7명) 제 출 일 자 2025. 3. 14.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3. 17.
의 결 일 자 2025. 3. 24.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4. 3.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4. 3.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4. 18. 공 포 번 호 제5751호

□ 제안이유

  ○ 백신을 통해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암인 자궁경부암의 발병률을 

낮추기 위하여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에서 포함되지 못한 도내 여성 및 

남성에게 예방접종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민의 건강권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지원대상 및 지원 제외대상을 규정함(안 제2조)

  나. 전북특별자치도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정함(안 제3조)

  다.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중단, 환수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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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392
전북특별자치도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이명연ㆍ나인권ㆍ박정규ㆍ임종명김희수ㆍ박용근ㆍ김성수ㆍ김정기장연국ㆍ정종복ㆍ김동구ㆍ전용태 의원(찬성의원3명)

제 출 일 자 2025. 3. 14.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3. 17.
의 결 일 자 2025. 3. 24.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4. 3.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4. 3.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4. 18. 공 포 번 호 제5745호

□ 제안이유

  가. 기후위기를 비롯한 급격한 환경 변화로 인해 재난의 종류가 다양

해지고, 주기와 빈도, 강도의 불확실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두 가지 이상의 재난이 연쇄적 또는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재난의 

양상을 보이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음

  나. 이에 복합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복합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복합재난 대응 지침의 작성·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복합재난 안전관리 자문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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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393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강동화 의원(찬성의원 11명) 제 출 일 자 2025. 3. 14.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3. 17.
의 결 일 자 2025. 3. 27.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4. 3.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4. 3.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2025. 4. 18. 공 포 번 호 제5763호

□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장기재직 휴가 
확대와 학습휴가 사용 제한 요건 완화, 저연차 공무원의 퇴직률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의 새내기 휴가 신설 등을 
통해 지방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활력 있는 조직문화 조정에 기여하고자 함.

  ○ 기존의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법령에 있는 내용이 중복 
규정되어 있어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자구수정 등을 
함으로써 자치법규로서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부개정을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목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나. 복무 선서, 책임 완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제3조)
  다. 친절ㆍ공정, 비밀 엄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제5조)
  라. 당직 및 비상근무, 서류보관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제7조)
  마. 겸임 근무, 파견 근무,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공무원증 발급 등, 근

무시간 등의 변경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제12조)
  바.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3조)
  사. 연가계획 및 허가, 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4조~제15조)
  아. 특별휴가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6조)
  자. 공무외의 국외여행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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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39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과 함께 특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강동화 의원(찬성의원 11명) 제 출 일 자 2025. 3. 14.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3. 17.
의 결 일 자 2025. 3. 27.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4. 3.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4. 3.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2025. 4. 18. 공 포 번 호 제5764호

□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과 함께 특별자문위원회’라는 위원

회의 명칭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과 함께 자문위원회’로 

수정하여 특별적 지위보다는 일반적 지위를 띠는 자문위원회로의 

전환을 모색하여 지역교육 자문의 총괄적 기구성을 강조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명 변경: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과 함께 특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과 함께 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나. 조례명 변경에 따른 내용, 자구 수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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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395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김동구 의원(찬성의원 8명) 제 출 일 자 2025. 3. 14.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3. 17.
의 결 일 자 2025. 3. 28.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4. 3.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4. 3.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4. 18. 공 포 번 호 제5754호

□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지사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중점 육성산업 방향에 따라 

지역산업을 정의 함으로써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전북특별자치도 중점 육성산업 방향에 따른 지역산업 규정(안 제3조)

  나. 도지사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안 제4조)

  다. 지역산업의 적용범위를 규정(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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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396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

제  출  자 윤영숙 의원(찬성의원 9명) 제 출 일 자 2025. 3. 14.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3. 17.
의 결 일 자 2025. 3. 27.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4. 3.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4. 3.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2025. 4. 18. 공 포 번 호 제5765호

□ 제안이유

  ○ 고교학점제 운영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가. 원활한 고교학점제 추진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안 제2조)

  나.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계획 수립(안 제3조)

  다. 고교학점제 운영 현황 등 실태조사(안 제4조)

  라. 실태조사 후 연구 결과 고교학점제 운영 학교 제공 및 개선 방안 

권고(안 제5조)

  마. 고교학점제 운영 학교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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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397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교과서 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이병철 의원
(찬성의원 9명) 제 출 일 자 2025. 3. 14.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3. 17.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보류

본회의 심의 회      차 -
의 결 일 자 - 심 의 결 과 -

이 송 일 자 - 이 송 기 관 -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관할 학교에서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한 학교가 

이를 활용하여,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며 교육의 형평

성과 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가. 기본 원칙(안 제3조)

  나. 교육감의 책무(안 제4조)

  다. 학교의 역할, 교원의 역할(안 제5조∼안 제6조)

  라. 학습자 지원(안 제7조)

  마. 디지털 교육 환경 구축(안 제8조)

바.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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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398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제  출  자 윤수봉 의원
(찬성의원 7명) 제 출 일 자 2025. 3. 14.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3. 17.
의 결 일 자 2025. 3. 27.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4. 3.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4. 3.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2025. 4. 18. 공 포 번 호 제5766호

□ 제안이유

  ○ 디지털재난으로부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육정보시스템과 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가.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나.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안 제5조)

  다. 안전점검 및 디지털재난 대비 훈련 실시(안 제6조)

  라. 디지털재난 고지 및 조치(안 제7조)

 마.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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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399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윤수봉 의원
(찬성의원 7명) 제 출 일 자 2025. 3. 14.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3. 17.
의 결 일 자 2025. 3. 27.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4. 3.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4. 3.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2025. 4. 18. 공 포 번 호 제5767호

□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각급 학교에서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이와 연계된 

교육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나.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페현수막 재활용 권고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 

책무로 추가함(안 제3조)

  다. 폐현수막 재활용 물품 구매 등 권고사항에 관해 규정함(안 제4조)

라. 권고사항 추진 시 예산 범위 내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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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400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한자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박정희 의원
(찬성의원 7명) 제 출 일 자 2025. 3. 14.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3. 17.
의 결 일 자 2025. 3. 27.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4. 3.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4. 3.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2025. 4. 18. 공 포 번 호 제5768호

□ 제안이유

  ○ 한자 교육 지원계획 중 한자 교육자료의 개발 및 인정도서 보급ㆍ활용 

방안에 대하여 명확히 하기 위함.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한자 교육 지원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70 -

의안번호 104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제  출  자 윤수봉 의원
(찬성의원 7명) 제 출 일 자 2025. 3. 14.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3. 17.
의 결 일 자 2025. 3. 27. 심 사 결 과 수정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4. 3.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4. 3.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2025. 4. 18. 공 포 번 호 제5769호

□ 제안이유

○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방연마스크의 비치 설치대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나. 화재안전교육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다. 비용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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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40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기기 화재예방을 위한 

소화설비 설치 및 유지ㆍ관리 조례안

제  출  자 윤영숙 의원
(찬성의원 9명) 제 출 일 자 2025. 3. 14.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3. 17.
의 결 일 자 2025. 3. 27. 심 사 결 과 수정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4. 3.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4. 3.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2025. 4. 18. 공 포 번 호 제5770호

□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학교에서의 노트북 및 태블릿PC 등 

디지털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화재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소화설비의 설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가.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안 제4조)

  다. 소화설비의 설치(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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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403
전라북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사회적 

배려 대상 청소년 참가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제  출  자 강동화 의원
(찬성의원 9명) 제 출 일 자 2025. 3. 14.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3. 17.
의 결 일 자 2025. 3. 27.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4. 3.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4. 3.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4. 18. 공 포 번 호 제5756호

□ 제안이유

  가. 이 조례는  2023년 새만금에서 개최되는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경제적 이유 등으로 참가가 어려운 사회적 배려 대상 청소년에게 잼버리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음.

  나. 하지만, 경제적 이유 등으로 잼버리에 참가하기 어려운 사회적 배려 

대상 청소년에 대한 행정적ㆍ행정적 지원이 완료되었으므로 폐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다. 더하여 조례의 효력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 이 조례에 따른 

행정행위가 없어 실효성 및 입법취지가 완성된 상황이므로 이를 폐지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의(제2조)

  나. 참가비 등의 지원(제5조)

  다. 지원대상(제6조)

  라. 부당수령 방지(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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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404
전라북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제  출  자 강동화 의원(찬성의원 9명) 제 출 일 자 2025. 3. 14.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3. 17.
의 결 일 자 2025. 3. 27.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4. 3.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4. 3.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4. 18. 공 포 번 호 제5757호

□ 제안이유

  가. 이 조례는 2023년 새만금에서 개최되는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이하 “잼버리”라 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민간부문 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음.

  나. 하지만 잼버리대회의 종료, 그에 따른 조례의 입법취지 및 목적의 달성, 

참가자에 대한 행정적ㆍ행정적 지원도 완료되었으므로 폐지하여야 한

다는 지적이 있음. 

  다. 더하여 조례의 효력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 이 조례에 따른 

행정행위가 없어 실효성 및 의미가 소멸된 상황이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의(제2조)

  나. 책무(제3조)

  다. 행·재정적 지원(제4조)

  라. 다른 조례의 준용(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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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405
전라북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자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제  출  자 강동화 의원(찬성의원 9명) 제 출 일 자 2025. 3. 14.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3. 17.
의 결 일 자 2025. 3. 27.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4. 3.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4. 3.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4. 18. 공 포 번 호 제5758호

□ 제안이유

  가. 이 조례는 2023년 새만금에서 개최되는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이하 “잼버리”라 한다) 참가자들의 참여 여건을 조성하여 전북특별

자치도와 새만금을 세계에 홍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음.

  나. 하지만 잼버리대회의 종료, 그에 따른 조례의 입법취지 및 목적의 달성, 

참가자에 대한 행정적ㆍ행정적 지원도 완료되었으므로 폐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다. 더하여 조례의 효력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 이 조례에 따른 

행정행위가 없어 실효성 및 의미가 소멸된 상황이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의(제2조)

  나. 참가비 등의 지원(제5조)

  다. 지원대상(제6조)

라. 부당수령 방지(제7조)



- 75 -

의안번호 1406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 학생 및 교직원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제  출  자 윤영숙 의원(찬성의원 9명) 제 출 일 자 2025. 3. 14.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3. 17.
의 결 일 자 2025. 3. 27.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4. 3.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4. 3.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2025. 4. 18. 공 포 번 호 제5771호

□ 제안이유

가. 이 조례는 2023년 전북 새만금에서 개최된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학생 및 교직원의 참여 여건을 조성하여 글로벌리더 양성을 위한 해외 

교류 및 체험활동 확대 등의 교육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음.

  나. 하지만, 조례의 효력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조례 

존치에 따른 의미가 소멸된 상황

  다. 또한, 잼버리대회의 종료, 그에 따른 조례의 입법취지 및 목적의 달성, 

참가자에 대한 행정적ㆍ행정적 지원도 완료되었으므로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정의(제2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제3조)

  다. 교육감의 책무(제4조)

  라. 참가비 등의 지원(제5조)



- 76 -

의안번호 1407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제  출  자 의장 제 출 일 자 2025. 3. 19.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본회의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

본회의 심의 회      차 제1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3. 24.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 이 송 기 관 -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위원 선임(안)

구 분 소속 상임위원회 성  명 비고

현  재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임 종 명

변  경 문화안전소방위원회 김 성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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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408
국립현대미술관 호남권 분관 전북 설치 촉구 건의안 

제  출  자 염영선 의원(찬성의원7명) 제 출 일 자 2025. 3. 21.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본회의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

본회의 심의 회      차 제1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3. 24.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3. 24. 이 송 기 관 대통령 권한대행 등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은 과천관‧덕수궁관‧서울관‧청주관이 운영 중이며, 

대전관‧진주관‧대구관이 설립 추진 중으로 호남권은 전무한 상황임.

  ○ 현대미술관 분관의 가치는 단순히 미술관을 넘어 전북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국가균형발전의 동력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높은 

가치를 갖고 있음.

  ○ 그간 전북은 광주‧전남과 함께 호남권으로 분류됐지만 호남권 공공‧
특별행정기관 총 76곳 중 50곳이 광주‧전남에 있을 만큼 호남 속 변

방으로 밀려나 있는 것이 현실임.

○ 이에 전복도민의 문화소외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국립현대미술관 호남권 분관을 전북에 설치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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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409
지속가능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교육력 향상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제  출  자 임승식 의원(찬성의원12명) 제 출 일 자 2025. 3. 21.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본회의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

본회의 심의 회      차 제1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3. 24.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3. 24. 이 송 기 관 대통령 권한대행 등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학령인구 감소와 농촌지역 소규모학교 증가로 인한 교육환경 문제를 해

결하고, 모든 학생이 동등한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교육력 향상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함. 



- 79 -

의안번호 1410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 해결을 위한 

농협중앙회 본사 전북특별자치도 이전 촉구 건의안

제  출  자 이정린ㆍ임승식ㆍ권요안국주영은ㆍ오은미 의원(찬성의원 5명) 제 출 일 자 2025. 3. 21.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본회의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3. 24.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3. 24. 이 송 기 관 대통령 권한대행 등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정부는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여전히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고 지방은 

소멸 위기로 내몰리면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정부부처나 공공기관 

등의 추가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임.

  ○ 농협중앙회는 현행법상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상충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농협중앙회 본사는 농업ㆍ농촌 

현장에서 농민과 가장 가깝게 소통하며 지역 농정과 밀접하게 교류할 수 

있는 농업이 주 산업인 지역에 위치해야 함.

  ○ 전북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의 농업ㆍ농촌을 선도하기 위한 관련 산업 및 

인적ㆍ물적 인프라를 충분히 갖추고 미래농업을 선도할 발전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을 두루 갖춘 지역으로 명실공히 농협중앙회 본사 이전의 최적지임.

  ○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은 농협중앙회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를 농도이자 농생명산업을 선도하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이전할 수 있도록 

「농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하고,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조속히 마련ㆍ시행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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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41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유효기간 연장 촉구 건의안

제  출  자 서난이 의원(찬성의원 7명) 제 출 일 자 2025. 3. 21.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본회의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3. 24.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3. 24. 이 송 기 관 대통령 권한대행 등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가.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구제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음

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충분한 제도적 장치가 

아직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재 시점에 체결한 전세임대차계약이 

2년 또는 4년 후, 전세사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을 비롯하여 다양한 

형태의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나. 그러나 현행법은 법률의 유효기간을 2025년 5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어 현재 전세사기피해자이면서 적절한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는 

물론 오는 6월 이후 발생하는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음

  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국민의 주거안정성을 확보하고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 대한 보호조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즉각 연장할 것을 촉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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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412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결의안

제  출  자 윤수봉 의원(찬성의원 9명) 제 출 일 자 2025. 3. 24.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본회의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3. 24.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3. 24. 이 송 기 관 국회의장 등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2025년 3월 7일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에 대한 구속취소로 또 

다시 헌정질서가 흔들리고 국민들과 도민들은 불안과 공포가 가중되고 

국력 소진이 심각해지고 있음

  ○ 헌법재판소의 파면결정이 지연되면서 국정운영의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주요 정책 결정이 지연되거나 혼선을 빚고 있으며, 경제, 외교, 

안보 등 국정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12.3. 내란은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기본적 인권을 유린하며, 법치주의 

원리 및 의회제도와 정당제도 등의 본질을 붕괴시키는 명백한 헌법 

파괴행위이자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로서 헌법수호기관이자 

헌법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윤석열 내란수괴에 

대해 단호하고 신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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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414
제2중앙경찰학교 전북 유치 촉구 건의안 

제  출  자 강태창 의원(찬성의원 22명) 제 출 일 자 2025. 3. 31.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본회의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

본회의 심의 회      차 제1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4. 3.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4. 3. 이 송 기 관 대통령 권한대행 등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를 위한 공모에 전국적으로 무려 47개 기초단체가 

신청서를 냈고 남원을 비롯한 3곳의 1차 후보지가 결정됐음.

  ○ 남원은 지리적으로 대한민국의 중심부에 위치해 전라‧충청‧경상을 잇는 

교통요충지이며, 해당 부지의 99%가 국유지로 후보지 중 가장 효율

적이고 경제적으로 제2중앙경찰학교를 건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이남 지역의 치안 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해 미래 치안 핵심 인력 양성을 위한 제2중앙경찰학교를 전북특별

자치도에 설립할 것을 촉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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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415
군산항 저수심 문제 해결 촉구 건의안

제  출  자 박정희 의원(찬성의원 9명) 제 출 일 자 2025. 3. 31.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본회의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

본회의 심의 회      차 제1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4. 3.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4. 3. 이 송 기 관 대통령 권한대행 등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군산항은 전북특별자치도를 대표하는 국제 무역항으로, 국내외 물류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현재 군산항의 저수심 문제는 

항만 운영의 효율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경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있어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음.

  ○ 현재 군산항의 모든 부두가 계획된 수심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1·2부두는 지난 10년간 준설이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상태임. 또한, 장마철 이후 금강 하구둑에서 대량의 토사가 밀려

오는 현상으로 인해 지속적인 유지준설이 불가피한 상황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준설 예산과 규모는 매몰되는 

토사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선박 입출항의 어려움은 물론, 

군산항을 기항하는 화주와 선사의 감소로 인해 물동량 창출이 저해되고 있음.

  ○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은 군산항의 저수심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음을 강력히 경고하며, 지역 경제와 국가 물류의 역할을 

담당하는 군산항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와 근본

적인 해결책을 즉시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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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416
소농직불금 확대 촉구 건의안

제  출  자 박용근 의원(찬성의원 8명) 제 출 일 자 2025. 3. 31.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본회의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

본회의 심의 회      차 제1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4. 3.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4. 3. 이 송 기 관 국회의장 등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가. 정부가 지난해 말 ‘2025~2029 제1차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안)’을 통해 

시사한 소농직불금 축소 방안은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농민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해 농촌 공동체의 붕괴를 가속화할 위험이 있음

  나. 정부는 소농직불금이 고령 농민의 은퇴 지연과 농지 분할을 조장하는 

등의 문제를 유발한다고 지적하지만, 이런 부작용은 소농직불금 자

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보완할 정책 부재에서 기인한 것으로, 소농 

보호와 농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함

  다. 소농직불금은 농가소득 재분배와 농촌 내 빈부격차 해소에 기여해온 

핵심 수단으로, 이를 축소하는 것은 2020년 도입된 소농직불금 취지

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며, 농촌 경제와 공동체를 더욱 위축시킬 것임

  라. 소농은 경제적 충격에 더욱 취약하며, 농업 외 소득원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소농직불금 확대는 단순한 복지가 아닌 농촌 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전략적 투자로 인식해야 함에 

따라 소농직불금 확대를 촉구하기 위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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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417
소나무재선충병 국가 사회재난 지정 촉구 건의안

제  출  자 김정수ㆍ임승식ㆍ권요안ㆍ국주영은오은미ㆍ이정린ㆍ오현숙ㆍ김희수이병도ㆍ장연국ㆍ김만기ㆍ김정기 의원 제 출 일 자 2025. 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본회의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

본회의 심의 회      차 제1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4. 3.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4. 3. 이 송 기 관 대통령 권한대행 등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소나무재선충병은 집단 고사목이 누적되어 산불을 야기할 수 있고, 토

양 지지력이 약해져 산사태를 일으킬 우려가 크며, 또한 금강소나무림, 

백두대간, 국립공원 등 주요 소나무림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어 선제적 

대응이 필수적인 상황임. 이에「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

해 소나무재선충병을 사회재난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피해가 심각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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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418
고립ㆍ은둔 청소년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제  출  자 김이재 의원(찬성의원 7명) 제 출 일 자 2025. 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본회의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

본회의 심의 회      차 제1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4. 3.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4. 3. 이 송 기 관 국무총리 등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가.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첫 전국단위의 ‘고립․
은둔 실태조사’에서 전국의 9세에서 24세 청소년 중 28.1%가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나. 고립․은둔 청소년들은 교육과 의료 등 아동․청소년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방치할 경우 청소년 자살

률의 증가, 사회적 고립 등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음

  다. 이에 고립․은둔 청소년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정례화

하고 상담․치료까지 연계되는 시스템과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

하도록 건의하기 위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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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민원 접수 및 처리

1. 접수현황
  ○ 분 야 별                                    (2025. 2. 22. ~ 4. 3.)
구 분 계 행 정 교 육 사 회 보 건

복 지 환 경 산업
경제

문화
체육
관광

농축
수산 교 통 도시

계획 건 설 건 축 기 타

금 회 5 1 4

2025년
누 계 6 1 4 1

  ○ 제출자별

구 분 계
인      원      별

기관단체
소  계 1인 2인~9인 10인~99인 100인 이상

금 회 5 4 4 1

2025년
누 계 6 5 5 1

2. 처리현황

구 분 계
처      리      별

처리중소  계 처  리 불수리 취  하 타기관
이  송

금 회 5 5 5

2025년
누 계 6 6 6



- 88 -

3. 위원회별 처리현황(제12대)            (2022. 7. 1. ~ 2025. 4. 3.)
구 분 위 원 회 별 접 수 처  리  상  황 비 고계 처리 계류 반려

전회
까지

소            계 245 245 245

운  영  위  원  회
기 획 행 정위원회 12 12 12
농 업 복 지 환 경 
위   원   회 11 11 11
경 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9 9 9

문 화 안 전 소 방위 원 회 15 15 15

교  육  위  원  회 70 70 70

기            타 128 128 128

금회

소            계 6 6 6

운  영  위  원  회
기 획 행 정 위 원 회 1 1 1
농 업 복 지 환 경
위 원 회경 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4 4 4

문 화 안 전 소 방위 원 회
교  육  위  원  회
기            타 1 1 1

누계

소            계 251 251 251

운  영  위  원  회
기 획 행 정 위 원 회 13 13 13
농 업 복 지 환 경
위 원 회 11 11 11
경 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13 13 13

문 화 안 전 소 방위 원 회 15 15 15

교  육  위  원  회 70 70 70

기            타 129 129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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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자료요구 및 제출현황

1. 2025년자료요구및제출현황(횟수별)
(2025. 3. 24. ~ 2025. 4. 3.)

구분
기관별 요구 제출 미제출 비율(%) 비고

계
금회 59 59 100
누계 800 800 100

전북특별
자치도

금회 46 46 100
누계 605 605 100

전북특별
자치도교육청

금회 13 13 100
누계 195 195 100

2. 2025년위원회별요구상황(횟수별) (2025. 3. 24. ~ 2025. 4. 3.)
구분

기관별 계 기획
행정

농업복지
환경

경제산업
건설

문화안전
소방 교육 운영 특별

계
금회 59 21 8 8 13 7 - 2

누계 800 185 122 147 197 125 - 24

전북특별
자치도

금회 46 17 7 6 10 4 - 2

누계 605 165 92 126 168 36 - 18

전북특별
자치도
교육청

금회 13 4 1 2 3 3 - -

누계 195 20 30 21 29 89 - 6



- 90 -

3. 제12대의회의원요구및제출현황(횟수별)
(2022. 7. 1. ~ 2025. 4. 3.)

구분 요구 제출 미제출 비고

합계 1,905 1,905

전북특별자치도 1,449 1,449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456 456

4. 제12대의회위원회별요구상황(횟수별)
(2022. 7. 1. ~ 2025. 4. 3.)

구분 계 기획
행정

농업복지
환경

경제산업
건설

문화안전
소방 교육 운영 특별

합계 1,905 396 368 365 389 341 2 44
전북특별
자치도 1,449 349 292 324 348 102 2 32

전북특별
자치도교육청 456 47 76 41 41 239 - 12

5. 제12대의회위원회별요구상황(건수별)
(2022.7.1.~2025.4.3.)

구분 계 기획
행정

농업복지
환경

경제산업
건설

문화안전
소방 교육 운영 특별

합계 4,378 947 848 837 1,004 688 4 50
전북특별
자치도 3,463 865 692 740 936 188 4 38

전북특별
자치도교육청 915 82 156 97 68 500 - 12


